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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가단2275  손해 상(산)

원       고 A 

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 공단

피       고 B

변  종 결 2013. 11. 22.

 결  고 2014. 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134,316원  이에 한 2011. 10. 7.부  2014. 1. 10. 지 연 

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에 한 원  지 하라.

2.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,373,420원  이에 한 2013. 10. 24.부  2014. 1. 

10. 지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에 한 원  

지 하라.

3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4. 소송 용  원고  피고 사이에 생  부분  1/3 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, 원

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  부분 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5. 1, 2항  각 가집행할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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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172,765원  이에 한 2011. 10. 8.부  청구취지  원인 신

청  부본 송달일 지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에 

한 원  지 하라.

이 유

1. 인 사실

 가. 원고는 2011. 10. 7. 피고가 운 하는 C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다 날인 같  달 

8. 11:00경  업체 1  작업장에  곡 를 이용하여 구리막 를 단하는 작업  

하다가 왼손  단  구리막 를 곡 에  꺼내는 도 에 곡  칼날이 내

 좌  손가락 2, 3, 4, 5 지 지골부  단  압궤창  상해를 입었다.

 나.  곡 는 구리를 단하거나 구  내거나 아내는 등  작업  할  있는 

구 ,  스 를 면 곡  내  칼날이 내  구리를 단하는 식

 작동하는데 칼날이 4cm 도 높이에  내 다가 다시 라가는 시간이 약 5  

도 걸리고, 스 에   떼면 칼날이 추도  어 있다. 

 다. 원고는 입사한 첫날  곡 를 이용하여 구리에 구  내고 아내는 등  작

업  하 고,  사고 당일 처  구리를 단하는 작업  하다가  사고를 당했

며, 작업에 앞  임 근 자가 곡  사용시범  보인 후  작업에 투입 어 

작업  실시하 고 특별한 안   는 없다. 다만  임 근 자는 원고에

게 단  구리막 를 곡 에  꺼내는 경우 쇠   갈고리를 이용하도  하

나 원고는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손  단  구리막 를 꺼내다가 사고를 당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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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 라.  사고 후 원고는 단  각 지  합  았고, 근 복지공단 부  

2011. 10. 8.부  2012. 10. 31. 지를 요양 간  하여 업 여 18,697,720원, 요양

여 12,351,940원, 장해 여 35,186,010원  지 았고, 국민연 공단 부  2013. 

1. 25. 장애연  5,373,420원  지 았다.

[인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가 2 증  1, 2, 갑나 1 증  3, 갑나 2 증  

1, 2, 갑나 3 증  1 내지 3,  2 증  각 재, 증인 C  증언, 이 법원  부

산 학 병원 외과, 외과에 한 각 신체감 결과, 변  체  취지

2. 손해 상책임  생

 가. 책임  근거

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는 원고  사용자  험한 구인 곡 를 이용하는 

작업에 투입함에 앞  곡  사용법과 그  인한 안 사고를 지하  한 안

 실시하고, 사고를 지하거나 사고 생시 손해를 경감하  한 안 장갑 등  

안 장 를 구 하는 등  안 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

이고, 그것이  사고  원인이 었다 할 것이므 , 피고는 그  인하여 원고가 입  

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

 나. 책임  한

 다만 원고가 곡 에  구리막 를 꺼낼 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  등  과실이 있

었고 그것이  사고 생  한 원인이 었다고 단 며, 그 에 원고가 입사한 다

날 사고를 당한  등  사  참작할 , 피고  책임  70%  한하  한

다. 



- 4 -

상해부 장해항목 노동능 상실 복합장해
1 2 지 지-II-B-3-a 6% 6%
2 3 지 지-II-A-2 상동 11.64%
3 4 지 상동 상동 16.94%
4 5 지 상동 상동 21.92%

3. 손해 상책임  범

 당사자  주장  별도  시하지 않  것  이를 척한다.

 가. 일실 입(월 5/12%  에 한 간이자를 단리  공 하는 프만식 계산법

에 라 가계산하고, 계산  편 상 월 미만, 원 미만  버림, 이하 같 )

  ⑴ 인 사항

별(남1,여2) 1 42  6월 25
생년월 1969-3-12 35.72년

사고시 연령
기 여   

  ⑵ 소득  가동 간

 피고가 실질  다투지 아니하므 , 근 복지공단에  인 한 평균임  1일 

71,082원, 월 2,162,077원(71,082원 ×365일 /12월)  소득   원고가 구하는 

업 여 간 다 날인 2012. 11. 1.부  만 60 가 는 2029. 3. 11. 지 산 한다.

  ⑶ 후 장해  노동능 상실

 원고는 왼쪽 2 내지 5 지  강직  인하여 맥 라이드 장해평가 상 각 아래  

같이 노동능  상실하 다.

  ⑷ 계산결과 : 65,598,075원

기간 초 기간 말 노 단가 수 월 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-2 적 호프만 기간 실수
1 2012-11-1 2029-3-11 2,162,077 21.92% 209 150.0996 12 11.6858 197 138.4138 65,598,075

[인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  부산 학 병원 외과에 한 신체감 탁

결과, 변  체  취지

 나. 향후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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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법원  부산 학 병원 외과에 한 신체감 탁결과에 변  체  취지를 

종합하면,  사고  인하여 좌  지  부에 생  거를 하여 280만 원

 료 가 소요 는 사실  인 할  있고, 이를 계산  편 상 변  종결 다 날

인 2013. 11. 23. 지출하는 것  보고 가계산하면, 2,535,849원이 다.

( 금액) (지출시기) m (현가)

2,800,000원 2013-11-23 25 2,535,849원

 다. 과실상계 

 원고  과실 30%를 하면, 일실 입 45,918,652원(65,598,075원 × 70%), 향후 

료  1,775,094원(2,535,849원 × 70%)이 다.

 라. 공

 근 복지공단 부  지  장해 여 35,186,010원, 국민연 공단 부  지

 장애연  5,373,420원  일실 입에  공 하면, 일실 입  5,359,222원이 남는다.

 마. 자료 : 1,300만 원(원고가 입  상해  부   도, 사고  경 , 원고  경 , 

연 , 피고가 운 하는 업체  규모 등  사  참작)

4. 결

그 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,134,316원(일실 입 5,359,222원 + 향후 료  

1,775,094원 + 자료 1,300만 원)  이에 한 사고일인 2011. 10. 7.부  피고가 이

행  범 에 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4. 1. 10. 지 민법이 

한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

 각 에 한 지연손해 , 국민연 법 114조 1항에 라 원고에게 지 한 

장애연  범  내에  원고를 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,373,420원  이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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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승계참가신청  부본 송달 다 날인 2013. 10. 24.부  피고가 이행  범 에 

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4. 1. 10. 지 민법이 한 연 5%, 그 다

날부  다 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  각 에 

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 므 , 원고 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

어 이를 인용하고,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하며, 원고 승계참가인  청구는 

이 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사 남 용


